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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정

2018 - 2021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1. 스포츠경향  발행인  이  동  현

2. 東亞日報    발행인  임  채  청

  

주 문

  스포츠경향 2018년 1월 5일자 11면「악마·귀신 잡는 도인이 있어 화제」제목

의 광고, 東亞日報 1월 24일자 B9면「귀신(빙의)잡는 도인이 있어 화제」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스포츠경향, 東亞日報의 적시 광고들은 憑依(빙의)와 鬼神病 (귀신병)을 낫게 

해 준다는 내용이다.

  광고는 빙의와 귀신병에 걸리면『악귀에 조종당하여 자신과 가정은 예기치 못

한 행동으로 끔찍한 사건으로 비화되거나 또는 집안이 망신과 수치로 황폐화』된

다고 주장한 뒤 그 주요 증상들을 열거하고 있다.『공황장애와 과대망상 우울증

로 자살하고픈 마음이 자주 생긴다』,『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 하는데 항

상 머리가 무겁고 아픈 두통이 계속 되고 몸 전체가 몸살 난 것처럼 고통스럽

다』,『신병과 귀신 병으로 고생하고 있다』 등이다. 

  이들 귀신병은 ‘대한불교 자비사’와 인연이 되면 모두 해결되고, 해외에 거주하

여도 본인이 직접 오지 않고 가족이 와도 무방하다고 선전하고 있다. 이들 광고

내용은 오늘날의 상식과 과학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다.

  이 같은 광고들은 ‘비과학적 또는 미신적인’ 내용의 광고 게재를 금지한 신문광

고윤리실천요강에 어긋나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

강령 1,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를 위반했다고 인정하

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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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신문광고는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2 신문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는 그 내용이 진실하여야 하며 과대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시켜

서는 안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비과학적 또는 미신적인 것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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